
관련1. 

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 조  . ( ) 22「 」
나 국세청 법령해석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. -936 (2021.3.18.), -153(2021.3.9.)

실습지원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문의가 다수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실습지원비의 2. ?
소득세법 상 처리기준에 대한 소관부처 청 의 법령해석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? ( )
시기 바랍니다. 

    
위 해석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3. ,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

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대학 측에서 실습기관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
다.

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집행 등 비용처리 관련은 국세청 으로 문의   (126)※ 
    
    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교      육      부

수 신 자  수신자 참조

경  유( )  

제    목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「 」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, 2021.3.9.○ 
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 조제 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  5 4「 」 

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 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7
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20 21 1「 」 
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

붙임 법령해석 서면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문서 끝.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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